
◉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745호

　｢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(이하 “자율주행자동차법”이라 한다) 제7조

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

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2월 10일

국토교통부장관

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

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

강릉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
1. 시범운행지구의 명칭

  ㅇ 명칭 / 관할 시‧도  : 강릉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/ 강원특별자치도

2.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구분 위치 연장

1 도심~관광지 연계노선(강릉역~강릉고속버스터미널~오죽헌) 10.9km

2 뮤지엄셔틀노선(올림픽뮤지엄~초당(강문)) 3.7km

3 해안경관 운행노선(오죽헌~초당(강문)~안목해변) 10.2km

4 마실버스 운행노선(연곡면사무소~삼산보건진료소 연결노선) 13km

5 시티투어버스 운행노선(안목~경포~사근진~순긋~사천진~영진~주문진해변) 17.7km

계 55.5km

구분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위치 관할 시‧도

1
강원 강릉 자율주행자동차

시범운행지구(변경)
강릉시 일원 강원특별자치도



3.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

ㅇ 추가 지정 구간 상세

<추가지정구간>



4.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(국토부 고시 제2023-719호 참조)

  ㅇ 지정목적 : ①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도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자율주행차 지원 사업 추진, 

     ② 기 추진된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의 결과물을 시범운행지구에서 안전성・경제성을 

검증하여 조기 상용화를 유도하고, 도심과 관광지 연계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

  ㅇ 지정기간 : ’24. 12. 10.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

5. 시범운행지구 여객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

  ㅇ 여객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 : 허가대수 상한 총 15대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  ㅇ 홈페이지 : 홈페이지 : 강릉시청(https://www.gn.go.kr/) ⇨ 정보공개 ⇨ 알림정보 ⇨ 고시공고

  ㅇ 문 의 처 : 강원도청 교통과(033-249-3609), 강릉시청 ITS추진과(033-640-5660)


